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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로 통행규정
제1절 일반적 규정

[제35조]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우측 통행한다. 

[제36조]

도로조건과 통행수요에 근거하여 도로는 자동차 도로․비자동차 도로․보행자 도로로 구분하고, 자동차 도로․비자동차 도로․보행자 도로는 서로 구분하여 통행한다. 자동차 도로․비자동차 도로․보행자 도로의 구분이 없는 경우,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 운행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의 양쪽으로 통행한다. 

[제37조] 
도로에 전용차도가 따로 구분된 경우, 전용 차도에는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기타 차량이 전용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8조]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확보 및 소통원활의 원칙에 따라 통행한다. 

[제3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도로 및 교통 유동량에 관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동차․비자동차․보행자에 대하여 교통완화․통행제한․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 집회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도로교통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자연재해나 열악한 기상조건 또는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도로통행과 관련한 기타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2절 자동차 통행규정 


[제42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제한속도 표지판에 규정된 최고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구간에서는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야간운행 또는 사고빈발 구간 및 황사․우박․비․눈․안개․결빙 등 열악한 기상조건 하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속하여야 한다. 

[제43조] 
동일한 차도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앞에 가는 자동차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에 대한 추월이 금지된다. 
 (1) 앞차가 우회전하거나 유턴 또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2)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앞차가 긴급한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 또는 구난차량인 경우 
 (4) 철도 건널목․교차로․좁은 다리․커브길․터널․횡단보도․도시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추월이 금지된 경우 

[제44조]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 및 우선 통행하여야 하는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한다. 

[제45조] 
앞차가 정지하여 줄을 서있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 갓길로 추월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고, 줄을 서있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 없다.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가 정지하여 줄을 서 있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 순서대로 한 대씩 통과하여야 한다. 

[제46조] 
자동차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 또는 관리인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신호 또는 관리인원의 신호가 없는 경우,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제47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는 정지하여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한다. 

자동차가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운행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 보행자가 우선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할 때는 규정된 적재중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적은 엄격히 금지된다. 적재 화물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규격은 적재 요구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운반 화물을 떨어뜨리거나 흩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운반하는 화물이 규정된 규격을 초과하고 분해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지정하는 시간․노선․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되 식별이 쉬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규정된 규격을 초과하고 분해할 수 없는 화물을 싣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자동차가 폭발물․가연성 화학물품 및 맹독성 물질․방사성 물질 등의 위험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의 인가를 얻어 지정된 시간․노선․운행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자동차에 탑승하는 인원수는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등 자동차는 규정된 화물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0조] 
화물운송용 자동차로 승객을 수송할 수 없다.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작업인원이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 작업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